
‘22. 3. 00.(목) 11:00경 강원도 벌목현

장에서 벌도목이 넘어지면서 인근에 위

치한 나무와 부딪혀 부러진 나뭇가지가

날아와 벌도목 밑둥에 낀 톱날을 제거

하고 있던 재해자의 두부를 충격 사망

벌목작업 중 나뭇가지 날아와 충돌

재해개요

발생형태 부상 정도 연령 동종경력

충돌 사망 1명 63세 40년

작업상황

발생원인

1 직접원인

동종재해 예방대책

-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 정하고 수구 및 추구작업 완료 즉시 대피장소로 대피

벌목 작업 시 수구각 준수

-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cm 이상인 경우 벌도목을 쓰러트릴 방

향으로충분한깊이의수구각(30°이상)을내어벌목작업을수행하여야함

1

2

2 기여요인

- (작업방법) 수구각 기준치 이하 작업, 추구 위치 부적절에 따른 파괴층 부족

- (작업위치) 벌목시 대피방향이 아닌 위험지역 하부에 위치

벌목 작업 시 대피장소 확보

비정상적 작업 수행

- (정상) 수구각 따기준수, 추구 적정 위치 선정 및 대피로 준수

- (비정상) 수구각 따기 미준수, 추구 위치 부적정 및 위험지역내 작업

- (벌도방향) 수구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우측으로 돌면서 쓰러지며 인근

나무와 충돌

☞수구각약14.77°로부적절, 추구수구밑면보다아래쪽방향

- (기계톱) 추구 작업 중 그루터기에 걸린 톱날을 빼낼 목적으로 대피장소로

대피하지 않음

※본 OPS는동종재해예방을목적으로안전보건공단에서제작하여제공하는것으로일부내용이
재해발생상황과다를수도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수구(방향베기) : 벌도목전도방향결

정위한첫단계작업, 절단부직경의

1/3~1/5 정도를 30∼45˚각도로절단

※추구(따라베기) : 수구반대쪽에서수
구밑면보다절단수목지름의 1/10 정도
높은위치에서절단


